
        경영애로로 임금을 체불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

유동성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해소 지원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「임금체불기업 

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.

-  다         음  -

         1. 시행근기

            - 중소기업청 「임금체불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지침 알림」     

              (기업금융과-71, 2016.01.18.)

            - 신용보증재단중앙회 「임금체불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  

              제정 및 시행 알림」(보증 2016-1493, 2016.01.18.)          

 

         2. 주요내용 : 세부내용 <붙임1>문서 참조

            가. 지원규모 : 500억원 (전국)

            나. 대상기업 :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            다. 보증방법 : 개별보증

            라. 보증한도 : 같은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(체불임금 범위내)

            마. 보증비율 : 100%

            바. 보증료율 : 연 1.0% 

            사. 지원제외 :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의 80%이상인 기업
        

         3. 시행일 : 2016년 1월 18일 (접수일 기준)

         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「임금체불기업 지원 특례보증」취급기준 제정(안)



붙 임 : 1. 「임금체불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1부. 

        2. 「임금체불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관련 입금계좌 상세내역 알림 공문  

           양식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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